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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2.01 시행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

기동용기함, 과압배출구 등의 적용, 설치에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드립니다.

구분

- 적용기준 : 2022년 12월 01일 이전의 건축허가, 소방 착공신고를 완료한 경우, 종정의 기준을

적용

과압배출구

모듈러 등 설계시 주의

7병 이상의 저장용기에

적용시, 기동용기는

2개이상 설치

제한없음

비고변경 후 변경 전

용량과 내압시헙압력을 규정,

N2 기동용기 사용유도

의무설치
손상우려

장소에 설치

N2 5L 기동용기사용제한없음기동용기

방호구역 외

방화구획된 실에 설치
방호구역 외 설치저장용기


